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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이륜자동차는 레저용과 사업용 등의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환경

오염을 초래함에 따라 정기 검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대기환경 보전법이 시행됩니

다.

□ 검사제도 요지 

○ 시행시기 

대형(배기량 260cc초과): 2014년 2월 6일

중형(100cc초과): 2015년

소형(50cc이상): 2016년 이후

※경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미만)는 제외 

○ 과태료 및 벌금 

- 정기 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 20만원 이내의 과태료

- 정기검사 명령에 불응 : 300만원 이내의 벌금

※과태료는 검사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 추가

○ 행정처분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관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사항 및 위반차수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 정기검사 신청 및 기간

○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정기검사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기 검사기관에게 정기검사 신청

○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신청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 최초)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 계속) 이후 매 2년 마다 그 만료일의 전·후 31일 이내 

□ 문 의 처 :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659-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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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이전글

2014년 밭작물 관리기 구입지원 사업 신청
다음글

‘’떳다방’!! 등 질병효능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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